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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IMPACT세법학Ⅰ·Ⅱ추록 2024년 5월 2일 발행

유은종 지음•상경사 출간

이 추록은 2024 IMPACT(임팩트) 세법학Ⅰ·Ⅱ  제19판에 적용되는 수정사항입니다. 

1. 임팩트 세법학Ⅰ정오사항

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

2-94 상 15
(결산조정사항) (결산조정전제)

상 16

2-203 상 18 있음)으로서 양도시점에 국내에 소재하는 

자산을 말한다. 

있음)을 말한다. 

3-120 상 4 기준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

4-42 상 1 문화재자료 등의 문화유산자료 등의

4-130 상 13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

4-133 상 14 ㉡ 출연재산가액에 ~ 사용할 것 <삭 제>

상 15 ㉢ 그 밖에 ㉡ 그 밖에 

p.2-78 하 3 ~ 1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(개정)

① 주주(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제외)：배당

② 직원(임원 포함)：상여

③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：기타사외유출

④ 위 ① ~③ 외의 자：기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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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임팩트 세법학Ⅱ정오사항

면 행 종전의 내용 고칠 내용

1-7 상 15 8,000만원 1억 400만원

1-139 하 4 8,0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이상

하 3 8,0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미만

2-10 하 6 (개정) 2024년 4월 30일까지는 2024년 6월 30일까지는

3-14 상 12 법인(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

외)

법인(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

한 법인은 제외)

4-49 상 19 과세표준 60억원 과세표준 120억원

4-57 하 10 (개정) 6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 6.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

하 6 (개정) 무역조정지원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이

4-81 상 9 (개정)
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

상 19 (개정)

4-115 상 9 자산으로서 24% ~ 80%의 공제율을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(최대 

80%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)을

4-128 하 3 4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

4-129 상 3 4천만원 미만 7천만원 미만

4-146 상 4 법정기부금✽ +지정기부금 특례기부금✽ + 일반기부금

4-182 상 10 (1) 익금불산입 또는 과세이연 (1) 과세이연

p.3-27 주석 10)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10)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① 납세의무자의 특수관계인
② 납세의무자의 해당 물건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조금 등 그 밖의 명칭과 관계없이 비용을 지급한 자
③ 건축물의 준공 전에 건축주의 지위를 양도한 자
④ 그 밖에 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자

p.4-22 하 4 ~ 3행을 다음의 내용으로 대체하세요.

세액공제액＝

출자시 투자금액*1의 5%＋주식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대비 증가분*2의 3%




